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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위반

[수원지방법원, 2007.1.24, 2006고합486]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검 사】김선화외 1인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최종갑외 9인

【주문】

】 를 벌금 5,000,000원에,  을 벌금 3,000,000원에,  ,  ,  ,  ,  ,  ,  를 각 벌금 800,000원에

각 처한다.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

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각 3일을  ,  ,  ,  에 대하여,

2일을  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.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

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이 사건 공소사실 중,  ,  ,  ,  에 대한  의 프로필 재작성 등을 내

용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및 그 실시에 관여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,  ,

에 대한 선거일 후 향응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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